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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16:00

< 3.27.(금) 조간 >
배포 2026. 3. 26.(목)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의결
 - 무역위,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부과 건의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등 4건 조사개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이하 무역위)는 3.26일(목),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하였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 로봇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반중량)가 6~600kg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

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경우 

지난 ‘24.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하였으나 한국向 수입물량 증가 등 

최근 상황 변동으로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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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 변경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까지 

조정된 덤핑률을 적용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국내산업피해조사」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최종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공청회는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5860)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만희 (044-203-5851)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김미주 (044-203-5869)

주무관 임예은 (044-203-5865)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박진현 (044-203-5872)

주무관 이경미 (044-203-5878)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3860)

담당자
서기관 박종희 (044-203-3861)

사무관 이주혜 (044-203-3864)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우준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한상현 (044-203-588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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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최종판정)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 (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
 

ㅇ (조사대상공급자) 일본 화낙, 야스카와 2개사 중국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3개사

ㅇ (조사대상물품) 일본 및 중국산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

ㆍ(정의)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
로봇. 단, 소형고속로봇과 도장전용로봇, 협동로봇은 제외

ㆍ(용도)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drilling),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

ㆍ(관세분류) HSK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 관세율 : 기본세율 8%, 일본 8%(RCEP), 중국 0%(한-중FTA)

□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내용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17.45%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18.64%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15.96%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18.72%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19.85%

그 밖의 공급자 17.77%

□ 조사경과 : 조사신청(‘25.3.11.) → 조사개시(5.2.) → 예비판정(9.25.) →

공청회(12.18.) → 최종판정(‘26.3.26.)



- 4 -

참고2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 요청 개요

ㅇ (요청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ㅇ (피요청인)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및 그 관계사,

씨알씨, 주하이 씨알씨 및 그 관계사

ㅇ (재심사요청물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 현재 7.00~7.98%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부과기간 : ‘24.11.30. ~‘29.11.29.)

□ 재심사 개시 결정 내용

ㅇ (재심사개시일) ’26. 3. 19.(재정경제부)

ㅇ (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등을 중합하여 만들어지는 점도 

번호(Viscosity Number) 78㎖/g 이상 또는 고유 점도(Intrinsic Viscosity) 

0.7㎗/g 이상의 PET 수지

ㆍ(용도) PET병, 식품 포장 용기, 포장용 필름 등

ㆍ(관세분류) HSK 3907.61.0000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6.5%, 한-중 FTA 협정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재심사대상기간) (덤핑사실) ’25. 1. 1.~’25. 12. 31.(1년)

ㅇ (재심사조사대상자)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및 그 관계사,

씨알씨, 주하이 씨알씨 및 그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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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조사개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튤립 이노베이션 케이에프티

ㅇ (피신청인) 외국기업 A, 국내기업 B

ㅇ (특허권) 제10-1089135호

ㅇ (조사대상물품) 전기자동차

특허 주요 도면 조사대상물품 내 배터리 팩

ㅇ (신청이유)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대상물품을

피신청인 A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피신청인 B가 수입 및 판매

□ 향후 계획

ㅇ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6.3월~) →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 판정(’26.9월,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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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공청회) 독일·프랑스·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덤핑방지관세부과 (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ㅇ (조사대상공급자) 독비놀릿, 프켐원, 노이노빈 유럽, 스이노빈 트레이드

ㅇ (조사대상물품)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ㆍ(정의) 염화비닐 모노머(VCM)의 중합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미립자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로, 가소제 등 액상과 혼합하여 일반적으로 점도를 가지는 반죽상태의 

유체로 가공하기 위한 미세분말 형태의 수지(Resin)

ㆍ(용도) 건축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소재(타포린, 장갑) 등

ㆍ(관세품목분류) HSK 3904.10.0000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6.5%, 한-EU FTA 협정세율 0%, 한-EFTA FTA 협정세율 0% 

□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26.2.25.~’26.6.24.) 수준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 그 관계사 42.81%

그 밖의 공급자 30.60%

프랑스
켐 원(KEM ONE) 및 그 관계사 37.68%

그 밖의 공급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 그 관계사 25.79%

그 밖의 공급자 25.79%

스웨덴
이노빈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그관계사 28.15%

그 밖의 공급자 28.15%

□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조사신청(’25.7.16.) → 조사 개시(8.6.) → 예비판정 (12.18) → 공청회(‘26.3.26.)

→ 최종판정(5월 예정)


